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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

- 보훈처,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-

 ‣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

에게 금융지원으로 재기지원 강화

 ‣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지원, 기존 사업대부 1년

간 연장 및 이자 면제

□ 국가보훈처(처장 황기철, 이하 ’보훈처‘)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

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

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. 

□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

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

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. 

ㅇ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

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,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

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(관련법률 적용대상

자)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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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

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및 1년 이내 휴·폐업한 사람에게는 보

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

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.

ㅇ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

해 ‘나라사랑 대부’를 실시하고 있다. 그중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

업대부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사람은 10,681명에 이른다.

ㅇ 이번 지원은 오늘(9일)부터 시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

진행되는 것이다.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

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

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(☏1577-0301)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□ 한편, 보훈처는 작년 3월부터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

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 인 경우 재해복

구 생활안정대부를, 격리자 인 경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각각 

지원하고 있다.

 ㅇ 아울러,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기존 대부에 대해서는 

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면제를 통해 보훈대상자 배려정책

을 추진하고 있다.

□ 황기철 보훈처장은 “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

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앞으로도 경제적 

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

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.”라고 말

했다. 〈끝〉


